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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도면 

물품류

제14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영상표시기

디자인의 설명

1. 본원 디자인의 물품은 영상을 표시하는 화면을 가지는 영상표시기로서, 스마트폰, 태블릿, 멀티미디어 단말

기 같은 전자기기에 사용됨.

2. 영상표시기는 3개의 패널을 포함하고, 각각의 패널을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피벗할 수 있음.

3. 도면 1.1은 디자인의 사시도이고, 도면 1.2는 디자인의 정면도이고, 도면 1.3은 디자인의 배면도이고, 도면

1.4는 좌측면도이고, 도면 1.5는 디자인의 우측면도이고, 도면 1.6은 평면도이고, 도면 1.7은 저면도임.

4. 참고도면 1.1, 참고도면 1.2 및 참고도면 1.3은 각각 영상표시기의 패널들이 펼쳐진 상태를 예시하는 도면이

고, 각각의 패널에서 사각형에 의해 한정되는 영역이 화면에 해당함.

5.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 받으려는 부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영상표시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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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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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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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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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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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1.1

참고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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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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